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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배출권, 금융기관 취급 허용 주장
고동원 교수, 거래업무 경험보유 중개기업 필요 … 금융투자상품 편입

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9월25일 “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금융투자상품

으로 편입해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증권예탁결제원은 9월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<저탄소 녹색성장, 탄소배출권 인

프라 구축 로드맵>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.

세미나에서 고동원 교수는 <탄소배출권 거래법>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“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

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거래업무 경험이 있는 중개기업이 필요하다”며 “유럽 

등 해외에서는 투자은행(IB)들이 중개를 맡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을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

상품(증권)으로 편입시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낫다”고 강조했

다.

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“탄소배출권의 등록관리업무를 맡을 국가기관도 필요한데 증권 등록업무

를 수행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”고 말했다.

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,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

을 1990년 대비 평균 5% 정도 감축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외부에서 탄소배출권을 

사야 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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